
000이 개간한 임야를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｢산지관리법｣ 부칙(법률 제10331호, 2010. 5. 31.) 제2조(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)에 따르면, 

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시설 등에 

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

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

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

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
관계 자료(사업시행자 의견 등)를 검토한 결과, 이 건 토지(000시 00면 00리 600-1 임 5,221㎡)는 

｢산지관리법｣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, 신고 등이 없이 개간된 산림은 ｢산지

관리법｣ 제44조제1항에 따라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2. 7. 26. 

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)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
